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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시행령 52/2013의
개정초안을발표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과세를 강화하는 여러가지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 초안은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부문을 규제하고 과세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결정을분명히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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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tail…
동시행령초안은다음의주요사항을포함합니다:

• 기존시행령 52의범위에서은행, 보험, 외환, 온라인게임, 라디오및텔레비전서비스와관련된전자상거래와같이다른
전문화된법률을따르는활동을제외하여적용범위를좁혔습니다.

• 베트남에서의물리적실재여부와관계없이 “베트남에서전자상거래활동을하는외국인거래자및조직”을포함하여
시행령 52 적용대상기업의범위를확장했습니다. 

• "베트남에서전자상거래활동을하는외국인거래자및조직＂의유형은 다음과같습니다.

- 유형 1: 베트남에거주하지않고베트남기반전자상거래플랫폼을통해간접적으로상업활동에참여하는 외국인거래자

- 유형 2: 베트남에거주하지않고다음과같은방법으로베트남소비자와직접상거래하는외국인거래자
(i) 베트남도메인이름으로전자상거래웹사이트구축,

(ii) 베트남어로전자상거래웹사이트구축, 또는
(iii) 베트남에거래가규정된연간한도 (예.100,000 건거래) 이상인해외플랫폼소유자

- 유형 3 : 베트남에서전자상거래에참여하는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한외국인투자자

• 유형 1의경우, 시행령초안은베트남기반전자상거래플랫폼소유자에게다음을요구합니다.

(i) 플랫폼에서상품을판매하는외국인거래자의신원확인
(ii) 외국인거래자에게법률에따라수출또는수입을진행하도록요청
(iii) 외국인거래자에게베트남에서상업대리인을지정하도록요청
(iv) 플랫폼을통해거래되는상품에대해구매자를대신하여세관신고수입업자역할을수행, 및
(v) 외국인거래자를대신하여세금의신고, 원천징수 및납부를수행

• 유형 2의경우, 시행령초안은베트남도메인이름또는베트남어로전자상거래웹사이트를개설한 외국인거래자들이
베트남산업무역부에등록하도록요구합니다.

- 베트남비거주해외전자상거래플랫폼사업자의경우시행령초안에서는두가지안을제시하였습니다. 첫번째안에
따르면플랫폼을통해베트남에서 1년에 100,000건이상의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산업무역부에신고/등록해야합니다.

- 두번째안은거래수한도를확정하지는않고, 산업무역부, 정보통신부및재무부가한도를설정하기위해협의하도록
하는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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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tail…
- 첫번째안이채택될경우, 유형2에해당하는모든외국인거래자는베트남소비자의이익을보호할 의무를다하기위해
대표사무소를설립해야합니다. 두번째안이채택될경우, 동일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외국인거래자는
베트남에서법정대리인을임명해야합니다.

- 시행령초안은또한모든수입품이세관절차를거치도록 요구합니다.

- 시행령초안 27조 7항에따라모든베트남국내웹사이트소유자는 회계법에따라서, 웹사이트를통해이루어진거래
정보를보존하고해당세무적의무를이행해야합니다. 그러나해외웹사이트가동규정을준수해야하는지여부는
불분명합니다.

• 유형 3의경우, 전자상거래는베트남의현지및외국인투자자모두에게 “조건부” 산업이기때문에외국인투자자가
전자상거래부문의시장진출시준수해야하는조건이동시행령초안에도입되었습니다. 동조건은다음을포함합니다. 

- 투자형태는 100% 외국인소유이거나합작투자일 수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자는 “전자상거래산업에관여하는글로벌유명기술회사목록”에존재해야합니다. 이목록은
산업무역부에서정기적으로게시합니다. 다만, 이요건은혁신스타트업중소기업에투입한외국인투자에는적용되지
않습니다.

- 베트남내상위다섯개전자상거래업체에대한유의적인투자에대해서는국방부와공안부의평가를받아야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산업무역부는이러한상위다섯개 전자상거래기업목록을주기적으로발표할것입니다.

• 여러부처에서추가지침을발행할것입니다. 시행령초안은다음을포함한일곱개부처의책임을명시하였습니다.

- 재무부는세금신고및납부에관한지침을제공할 것입니다. 재무부는또한정보를제공하고전자상거래시장을통해
거래되는수출입건수에대한데이터를공유하기위해 산업무역부와협력해야합니다.

- 베트남국립은행(SBV)은산업무역부와협력하여결제서비스제공자및결제중개자에전자상거래웹사이트의거래
정보제공을요청할것입니다. 

• 기타주목할만한제안된변경사항, 예 :

- 웹사이트에온라인주문기능이없는경우통지/등록의의무가없습니다.

- 상품/서비스에대한정보의투명성을보장하고지적재산권의위조및침해를방지하기위한여러가지새로운규정이
있습니다.

- 특정경우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전자상거래플랫폼으로간주될수있습니다. 

- “보증지불방법”이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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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본뉴스레터는일반적인정보전달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자문을원하실경우아래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Richard Irwin

Partner - Tax & Legal services

+84 (28) 3824 0117

r.j.irwin@pwc.com

Phan Thi Thuy Duong

Partner – Legal services

+84 (28) 3823 0796, ext. 1508

phan.thi.thuy.duong@pwc.com

Eva Jaworska

Partner– Legal services

+ 84 (28) 3824 0118, ext. 1510

eva.jaworska@pwc.com

손한희 –호치민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son.hanhee@pwc.com

심진보 –하노이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shim.jinbo@pwc.com

조수진 –호치민사무실
Associate - Transfer Pricing & KBN

+84 (28) 3823 0796 Ext. 4630 

jo.sujin@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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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wC Vietnam,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We’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155 countries with over 284,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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